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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의 칼럼

이달의 칼럼 판사들의 불법불감증

판사들은 당연히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. 

최근 선고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

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인터넷 댓글여론조작 

사건을 통해 살펴보자.

채널A 기자는 구속기소가 되고 몇차례 공

판이 진행된 후에 보석청구가 되었지만 재

판부는 미루기만 하다가 6개월 구속만기를 

하루 앞두고 구속취소를 해야 할 상황에서 

보석결정을 하고 곧 인사이동이 되었다. 강

요미수라는 생소한 범죄라서 과연 구속영장

이 발부될지 조차 의문이 많았으며, 1심에서 

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. 공판이 몇차례 진

행되면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였을 것

임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과연 무슨 특별

한 사정이 있었는지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

부터 7일이라는 보석결정기한을 위반하고 4

개월이나 지나 구속만기에 어쩔 수 없이 허

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. 불법이 이 사건뿐

일까. 사법연감에 의하면, 2019년 보석결정

평균처리기간이 지방법원은 17.5일, 고등

법원은 28.5일, 대법원은 무려 141일이 소

요되었음을 버젓이 통계로 올리고 있는데, 

2018년보다 더 심해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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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업무방해죄 

외에 선거법위반죄도 병합으로 재판

을 받게 되었고, 선거법위반 사건이라 

1심은 6개월, 상소심은 각각 3개월 이

내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1심 재판부만 

유일하게 5개월 만에 선고했을 뿐이고 

2심과 대법원은 다음 심급으로 송부하

는 과정에서의 3개월을 제외하고도 각

각 1년 7개월과 8개월이나 소요되는 

바람에 공소제기가 된 지 35개월 만에 

겨우 확정이 되었다. 이 덕분에 김경수

씨는 도지사로 임기의 4분의 3을 누렸

다고 한다. 핵심적인 업무방해죄에 대

해서는 2심과 대법원에서 변경된 내용

이 없었고, 1심 재판이 공판중심주의

에 따라 심리에 필요한 기간이 더 많

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2심과 대법원의 

선거법위반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

해하고 싶지도 않다. 특히 2심 재판부

는 인사이동으로 재판지연을 변명하고 

싶겠지만 선거법위반 사건은 특별히 

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

금이라도 있었다면 인사 대상자나 시

기가 얼마든지 조정될 수가 있었을 것

이다. 법원 전체가 전혀 개념이 없음이 

분명하다. 

얼마 전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

에서 공판준비절차로만 1년 4개월이나 

보낸 재판부가 있어서 기네스북에 올

릴 만큼 화제가 되었는데, 윤미향 정대

협 후원금 유용사건 등에서도 비슷한 

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. 원래 공판

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

중적인 심리를 위한 것이고, 사건을 공

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

에는 원칙적으로 종결해야 한다. 공판

준비기일을 2~3개월에 1회씩 심심풀

이로 하면서 공판준비절차의 설립취지

를 파괴해버린 책임은 도대체 누가질 

것인가. 이쯤 되면 판사들이 법을 위반

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법불감증 

수준이고, 위와 같이 법정기간 외에 다

른 부분까지 살펴보면 어떻게 될지 알 

수가 없는 노릇이다. 관행화된 불법으

로 이제 부끄러움도 잊었는가. 

이것이 사법적폐가 아니고 도대체 무

엇인가. 판사님들, 제발 법을 좀 지킵

시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